중국 위생부 "식품안전행동계획" 확정 발표(8.29)
1. 중국 위생부는 8.26(화) 향후 5년간 식품위생분야의 중점 추진업무를 최종 확정 발표한 바, 주요내용 다음과 같습니다.

 가. 추진배경
  ㅇ 식원성(食源性) 질병이 여전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이고 새로운 생물학적·화학적인 오염물질이 날로 심각한 식품안전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 
  ㅇ 또한 신기술 및 신자원(예. 유전자재조합, 효소제, 새로운 식품포장재료 등)을 이용한 식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유통되고 있는 한편, 아직도 식품생산기업의 규모나 관리 정도가 낙후되어 있고 식품안전 감독관리의 제반 여건도 아직 부족한 실정임.
  ㅇ 이에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향후 5개년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함.

 나. 목표
  ㅇ 전체적인 목표는 식품오염의 관리, 식원성 질병의 감소, 소비자 건강 보호, 경제발전 촉진 임.
  ㅇ 2007년까지 다음 5가지 세부 목표를 확정하였음.
   - 식품위생 관련 법규 및 기준 체계의 수립
   - 식품 위해물질 측정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의 구축
   - 식원성 질병의 사전경보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
   - 식품 생산판매기업의 자율관리 체제 강화
   - 효과적인 식품안전 감독체제와 기술지원체계 구축

 ㅇ 단계적 목표
   - 2003년: 식품생산판매기업에 식품위생관리원제도를 보급함
   - 2004년: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신용공고제도 실시 및 모든 보건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'보건식품우수생산규범(保健食品良好生産規範)' 적용. 
   - 2005년: 부적합식품 회수관리규범 및 식품안전 근원추궁관리규범 제정 시행 .  우유제품, 음료수, 캔 식품, 냉장·냉동육제품, 수산품가공 등의 식품을 생산가공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가식품위생규범(또는 '식품기업우수생산규범(食品企業良好生産規範')을 적용.
   - 2006년: 모든 요식업, 패스트푸드점, 식품저장운송업체에 대하여 국가식품위생규범을 적용. 
             우유제품, 채소즙 및 과일즙 음료수, 탄산음료수, 우유함유 음료수, 통조림 식품, 냉장·냉동육제품, 수산품 가공기업, 학교급식업체에 대한 HACCP(위해요소중점관리) 제도 실시
             간장, 식초, 밀가루 가공제품, 식물성 기름, 육제품 도살, 가열 육제품, 술, 사탕, 설탕절임 과일, 빵류 등 식품가공기업에 대해서는 위생부가 제정한 국가식품위생규범(또는 식품기업 우수한 생산규범)을 적용.
   - 2007년: 간장, 식초, 식물성 기름, 익힌 육제품 등 식품가공기업, 요식업, 스낵 공급업체, 병원 영양음식기업에 대하여 HACCP 관리 실시. 

2. 참고사항
 ㅇ 최근 몇년 동안 중국정부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"삼녹공정(三綠工程)", "무공해식품행동계획", "시장진입제도" 등을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, 북경, 청도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.
 ㅇ 동 "계획"은 '03.1월 발표된 바 있는 초안을 최종 확정 발표한 것으로 03.7월 국무원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는 '식품·의약품안심공정'과 상당부분 중복되나 "안심공정"이 감시감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동 "계획"은  식품위생관리인제도, 우수생산규범, HACCP의 단계적 도입 등 법규 및 제도를  보완함을써 보다 근원적인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.
 ㅇ 중국의 식품관리는 위생부, 농업부, 식품약품감독관리국,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, 상무부 등 여러부처로 다원화되어 있는데, SARS의 퇴치 이후 각 부처별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어 행정의 중복 등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, 여러 부문에서 점차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.끝.
